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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웰스플랜(Wealth Plan)투자신탁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 웰스플랜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웰스플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 탁 명 : 삼성 웰스플랜80 주식투자신탁 제1호 

                    삼성 웰스플랜65 주식투자신탁 제1호 

                    삼성 웰스플랜50 혼합투자신탁 제1호 

                    삼성 웰스플랜35 혼합투자신탁 제1호 

                    삼성 웰스플랜20 혼합투자신탁 제1호 

                    삼성 웰스플랜 채권투자신탁 제1호 

 2. 자산운용회사명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전화번호 : 02-3774-7600( ☞상담전화 : 080-377-4777 ) 

3. 판 매 회 사 명 : 

판매회사 상담가능전화번호 판매회사 상담가능전화번호 

삼성증권(주) 1588-2323 (주)경남은행 1588-8585 

중소기업은행(주) 1566-2566 (주)외환은행 1588-3500 

(주)하나은행 1588-1111 삼성화재㈜ 1588-5114 

(주)대구은행 1588-5050 브릿지증권㈜ 1566-0900 

대신증권㈜ 1588-4488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8년 10월 20일  

5. 투자설명서 비치ㆍ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비치ㆍ공시장소 인터넷 게시주소 비치ㆍ공시장소 인터넷 게시주소 

삼성증권(주)본·지점 www.samsungfn.com (주)경남은행 본·지점 www.knbank.co.kr 

중소기업은행(주) 
본·지점 

www.ibk.co.kr (주)외환은행 본·지점 www.keb.co.kr 

(주) 하나은행본·지점 www.hanabank.com 삼성화재㈜ 본·지점 www.samsungfire.com 

(주)대구은행 본·지점 www.daegubank.co.kr 브릿지증권㈜ www.bridgefn.com 

대신증권㈜ 본ㆍ지점 www.daishin.co.kr 삼성투자신탁운용㈜ www.samsungfund.com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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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Ⅰ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4 쪽) 

1. 명        칭 : 삼성 웰스플랜투자신탁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 일까지 

3. 종        류 : 증권투자신탁(주식형, 혼합형 및 채권형), 추가형, 전환형, 공모형 

4. 자산운용회사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Ⅱ    투자정보(☞본문 4~11 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정기 적립 또는 일시납 등을 통해 형성된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 획득을 추구함(주식형과 혼합형의 경우

주식 편입비율이 서로 다른 5 개로 구성되며, 채권형은 1 개임) 

- 단,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전략 

- 법 제 139 조의규정에 의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 참조 

- 주식부문은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선별된 주식종목에 투자하는 전략

을, 채권부문은 금리전망에 따라 삼성투신운용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

용하여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 등을 주로 구사함. 

3. 주요 투자위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

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 되지 않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 등급 중 1 등급(웰스플랜 80, 65 주식형), 2 등

급(웰스플랜 50 혼합형), 3 등급(웰스플랜 35, 20 혼합형), 4 등급(웰스플랜

채권형)으로 자세한 위험 수준은 투자설명서 본문 참조 

- 따라서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fund.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LT 주식운용본부(주식부문) 및 채권 2 팀(채권부문)에서

담당하며,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 %) 

기간 
최근 1년 

‘06.02.01～‘07.01.31 
최근 2년 

‘05.02.01～‘07.01.31

최근 3 년 
‘04.02.01～‘07.01.31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06.02.01～‘07.01.31

웰스플랜 80/비교지수 49.58/43.95 79.55/66.46 149.56/139.7 - 265.0/162.64

웰스플랜 65/비교지수 37.84/34.34 60.12/52.11 109.34/105.9  190.65/126.27

웰스플랜 50/비교지수 24.39/23.07 38.8/35.42 67.85/66.89  116.37/83.25

웰스플랜 35/비교지수 17.54/16.69 28.13/26.05 47.62/46.72  79.98/60.48 

웰스플랜 20/비교지수 11.3/10.57 18.34/17.17 29.61/28.72  48.41/39.88 

웰스플랜채권/비교지수 3.81/4.44 7.07/8.60 10.52/12.92  11.22/13.74 

 ※ 각 투자신탁별 비교지수는 투자설명서 본문 참조 

요약(핵심설명서)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11~15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웰스플랜

80 

웰스플랜

65 

웰스플랜

50 

웰스플랜

35 

웰스플랜

20 

웰스플랜

채권 

선취판매수수료 1)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1)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운용회사보수 연 0.81% 0.66% 0.57% 0.48% 0.39% 0.21%

판매회사보수 연 1.89% 1.54% 1.33% 1.12% 0.91% 0.49%

수탁회사보수 연 0.04% 0.04% 0.04% 0.04% 0.04% 0.03%

보

수 

보수합계 연 2.74% 2.24% 1.94% 1.64% 1.34% 0.73%

기타비용 2) 연 0.02% 0.02% 0.015% 0.02% 0.01% 0.02%

투자신탁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 

총보수․비용비율 3) 연 2.76% 2.26% 1.955% 1.66% 1.35% 0.75%

주 1) 환매수수료는 90 일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  

   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주식매매 차익 제외)에 대하여 소

득세 등(2008.10.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단, 웰스플랜80주식,웰스플랜65

주식에 대해 3년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세

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Ⅲ. 수수료ㆍ보수, 과세의 3. 투자소득에 대한 과

세)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오후  시  분) 중에 매입 또는 환

매할 수 있습니다.  

웰스플랜80, 65, 50형 웰스플랜35, 20형 웰스플랜채권형 구 

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

(D+1)에 공

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

터 제 3 영업일

(D+2)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

(D+1)에 공고

되는 기준가

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

터 제 3 영업일

(D+2)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

(D+1)에 공고

되는 기준가

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

터 제 3 영업일

(D+2)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

로부터 제 2 영

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

(D+3)에 환매

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

로부터 제 3 영

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

(D+3)에 환매

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

로부터 제 3 영

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

(D+3)에 환매

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

로부터 제 4 영

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제 5 영업일

(D+4)에 환매

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

로부터 제 3 영

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제 3 영업일

(D+2)에 환매

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

로부터 제 4 영

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

(D+3)에 환매

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      )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

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점포명)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은)

는 (고객 성명)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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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 삼성 웰스플랜80 주식투자신탁 제1호 

□ 삼성 웰스플랜65 주식투자신탁 제1호 

□ 삼성 웰스플랜50 혼합투자신탁 제1호 

□ 삼성 웰스플랜35 혼합투자신탁 제1호 

□ 삼성 웰스플랜20 혼합투자신탁 제1호 

□ 삼성 웰스플랜 채권투자신탁 제1호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3. 분류 

 

 

 

증권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전환형 

※ 이 투자신탁은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산운용회사 삼성투자신탁운용㈜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투자신탁 명 최초 설정일 

- 삼성 웰스플랜 80 주식투자신탁 

- 삼성 웰스플랜 65 주식투자신탁 

- 삼성 웰스플랜 50 혼합투자신탁 

- 삼성 웰스플랜 35 혼합투자신탁 

- 삼성 웰스플랜 20 혼합투자신탁 

2002년 11월 11일 

- 삼성 웰스플랜 채권투자신탁 2004년 6월 21일 
 

6. 수탁고 추이 (단위 : 억원, %)

(1) 삼성 웰스플랜 80 주식투자신탁 

연도 
현재 

(’08.08.31)

6개월전 

(’08.03.01) 

1년전 

(’07.09.01)

1년6개월전

(’07.03.01)

2년전 

(’06.09.01)

2년6개월전 

(’06.03.01) 

3년전 

(’05.09.01)

수탁고금액 2,224 2,511 1,844 2,374 2,752 2,806 806 

수탁고증가율 -11.42 36.18 -22.32 -13.88 -1.79 248.18 116.50 

 

(2) 삼성 웰스플랜 65 주식투자신탁 

연도 
현재 

(’08.08.31)

6개월전 

(’08.03.01) 

1년전 

(’07.09.01)

1년6개월전

(’07.03.01)

2년전 

(’06.09.01)

2년6개월전 

(’06.03.01) 

3년전 

(’05.09.01)

수탁고금액 481 545 430 669 878 992 352 

수탁고증가율 -11.75 26.71 -35.74 -23.84 -11.43 181.63 173.75 

 

(3) 삼성 웰스플랜 50 혼합투자신탁 

연도 
현재 

(’08.08.31)

6개월전 

(’08.03.01) 

1년전 

(’07.09.01)

1년6개월전

(’07.03.01)

2년전 

(’06.09.01)

2년6개월전 

(’06.03.01) 

3년전 

(’05.09.01)

수탁고금액 377 534 576 872 1,059 968 268 

수탁고증가율 -29.50 -7.16 -34.01 -17.70 9.48 260.19 65.91 

 



삼성 웰스플랜 투자신탁 

 

삼성투자신탁운용㈜ 5

(4) 삼성 웰스플랜 35 혼합투자신탁 

연도 
현재 

(’08.08.31)

6개월전 

(’08.03.01) 

1년전 

(’07.09.01)

1년6개월전

(’07.03.01)

2년전 

(’06.09.01)

2년6개월전 

(’06.03.01) 

3년전 

(’05.09.01)

수탁고금액 266 299 217 255 383 620 165 

수탁고증가율 -10.94 37.78 -14.96 -33.48 -38.16 276.05 97.82 

 

(5) 삼성 웰스플랜 20 혼합투자신탁 

연도 
현재 

(’08.08.31)

6개월전 

(’08.03.01) 

1년전 

(’07.09.01)

1년6개월전

(’07.03.01)

2년전 

(’06.09.01)

2년6개월전 

(’06.03.01) 

3년전 

(’05.09.01)

수탁고금액 125 112 138 250 413 537 171 

수탁고증가율 11.08 -18.41 -45.00 -39.20 -23.39 211.11 30.01 

 

(6) 삼성 웰스플랜 채권투자신탁 

연도 
현재 

(’08.08.31)

6개월전 

(’08.03.01) 

1년전 

(’07.09.01)

1년6개월전

(’07.03.01)

2년전 

(’06.09.01)

2년6개월전 

(’06.03.01) 

3년전 

(’05.09.01)

수탁고금액 30 40 62 74 80 119 266 

수탁고증가율 -23.92 -36.44 -16.22 -7.44 -32.42 -55.35 -29.55 

* 수탁고 증가율은 각각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임.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

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투자신탁재산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정기 적립 또는 일시납 등을 통해 형성된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

권 등에 투자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의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삼성 웰스플랜80주식형, 삼성 웰스플랜65주식형만 해당)에 3

년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

며,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Ⅲ. 수수료ㆍ보

수, 과세의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 등의 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되, 주식부문은 철저한 펀드멘탈

(fundamental) 리서치를 바탕으로 선별된 주식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을, 채권부문은 

금리전망에 따라 삼성투신운용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

를 구축하는 전략 등을 주로 구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및 혼합형의 경우 

주식편입비가 서로 다른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형은 1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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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

위험’ 중 ‘1. 투자전략’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투

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 투자전

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삼성 웰스플랜 80 주식투자신탁 제1호는 주식에 80%이상을, 삼성 웰스플랜 

65 주식투자신탁 제1호는 주식에 65%이상을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

득을 추구하는 성장형 주식형투자신탁으로 5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삼성 웰스플랜 50 혼합투자신탁 제1호는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혼합형투자신탁으로 5등급중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삼성 웰스플랜 35 혼합투자신탁 제1호, 삼성 웰스플랜 20 혼합투자신탁 제1

호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으로 5등급중 3등급

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삼성 웰스플랜 채권투자신탁 제1호 투자신탁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주

로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5등급중 4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성 웰스플랜투자신탁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주식편입비를 조절해

서 투자할 수 있어 장기 적립식 투자방식에 효과적입니다. 투자시 자신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주식편입비를 가진 펀드를 선택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기준] 

 

5등급
(MMF)

4등급
(채권형,원금
보존추구형)

3등급
(주식편입30%
, 주식연계형)

2등급
(주식편입60%
이하 혼합형)

1등급
(주식형 등)

기대수익

위험

매우높음

높음

중간

매우낮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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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

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

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가격 

산정주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

리로 계산하여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

(www.samsungfund.com)ㆍ판매회사ㆍ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삼성증권 www.samsungfn.com 경남은행 www.knbank.co.kr 

중소기업은행 www.kiupbank.co.kr 외환은행 www.keb.co.kr 

하나은행 www.hanabank.com 삼성화재 www.samsungfire.com

대구은행 www.daegubank.co.kr 브릿지증권 www.bridgefn.com 

대신증권 www.daishin.co.kr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상철 팀장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05.01~02.04 삼성생명 주식운용 

정  준 선임 

- 99.02 한양대 경제학 석사 

- 98.08 ~ 03.10 현대투신증권 채권운용 

- 03.10 ~ 05.12 국민은행 채권운용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LT주식운용2팀 및 채권2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들은 이 투자

신탁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의 ‘Ⅰ.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 투자실적 추이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

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추이 

 

(1) 삼성 웰스플랜 80 주식투자신탁 제1호 

기간 

최근 1년 

(‘07.09.01～

‘08.08.31) 

최근 2년 

(‘06.09.01～

‘08.08.31) 

최근 3 년

(‘05.09.01～

‘08.08.31) 

최근 5 년 

(‘03.09.01～ 

‘08.08.31) 

설정일이후

(‘02.11.11～ 

‘08.08.31) 

투자신탁 -7.44% 9.07% 10.20% 12.19% 10.16% 

비교지수 -7.57% 8.62% 9.88% 12.5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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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지수 : KOSPI * 0.9 + CD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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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 웰스플랜 65 주식투자신탁 제1호 

기간 

최근 1년 

(‘07.09.01～

‘08.08.31) 

최근 2년 

(‘06.09.01～

‘08.08.31) 

최근 3 년

(‘05.09.01～

‘08.08.31) 

최근 5 년 

(‘03.09.01～ 

‘08.08.31) 

설정일이후

(‘02.11.11～ 

‘08.08.31) 

투자신탁 -19.23% 3.36% 8.34% 10.25% 15.10% 

비교지수 -13.60% 5.09% 9.43% 11.63% 11.86% 

※ 비교지수 : KOSPI * 0.7 + CD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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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 웰스플랜 50 혼합투자신탁 제1호 

기간 

최근 1년 

(‘07.09.01～

‘08.08.31) 

최근 2년 

(‘06.09.01～

‘08.08.31) 

최근 3 년

(‘05.09.01～

‘08.08.31) 

최근 5 년 

(‘03.09.01～ 

‘08.08.31) 

설정일이후

(‘02.11.11～ 

‘08.08.31) 

투자신탁 -11.32% 3.71% 6.86% 8.13% 11.47% 

비교지수 -6.97% 5.34% 7.72% 9.23% 9.43% 

※ 비교지수 : KOSPI * 0.45 + CD *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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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 웰스플랜 35 혼합투자신탁 제1호 

기간 

최근 1년 

(‘07.09.01～

‘08.08.31) 

최근 2년 

(‘06.09.01～

‘08.08.31) 

최근 3 년

(‘05.09.01～

‘08.08.31) 

최근 5 년 

(‘03.09.01～ 

‘08.08.31) 

설정일이후

(‘02.11.11～ 

‘08.08.31) 

투자신탁 -6.47% 3.99% 6.06% 6.88% 9.15% 

비교지수 -2.91% 5.35% 6.97% 7.67% 7.84% 

※ 비교지수 : KOSPI * 0.30 + CD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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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성 웰스플랜 20 혼합투자신탁 제1호 

기간 

최근 1년 

(‘07.09.01～

‘08.08.31) 

최근 2년 

(‘06.09.01～

‘08.08.31) 

최근 3 년

(‘05.09.01～

‘08.08.31) 

최근 5 년 

(‘03.09.01～ 

‘08.08.31) 

설정일이후

(‘02.11.11～ 

‘08.08.31) 

투자신탁 -1.90% 3.97% 5.00% 5.32% 6.57% 

비교지수 1.21% 5.25% 5.86% 6.03% 6.16% 

※ 비교지수 : KOSPI * 0.15 + CD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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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성 웰스플랜 채권투자신탁 제1호 

기간 

최근 1년 

(‘07.09.01～

‘08.08.31) 

최근 2년 

(‘06.09.01～

‘08.08.31) 

최근 3 년

(‘05.09.01～

‘08.08.31) 

최근 5 년 

(‘03.09.01～ 

‘08.08.31) 

설정일이후

(‘04.06.21～ 

‘08.08.31) 

투자신탁 4.40% 3.98% 3.77% 0.00% 3.67% 

비교지수 4.89% 4.54% 4.41% 0.00% 4.35% 

※ 비교지수 : KOBI12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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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익률 

 
(1) 삼성 웰스플랜 80 주식투자신탁 제1호 

기간 

최근1년차 

(‘07.11.11～

‘08.09.10) 

최근 2 년차

(‘06.11.11～

‘07.11.10) 

최근 3 년차

(‘05.11.11～

‘06.11.10) 

최근 4 년차 

(‘04.11.11～ 

‘05.11.10) 

최근 5 년차

(‘03.11.11～

‘04.11.10) 

투자신탁 -32.69% 49.62% 13.58% 38.71% 6.09% 

비교지수 -23.61% 38.57% 12.32% 38.36% 7.83% 

※ 비교지수 : KOSPI * 0.9 + CD * 0.1 

※ 최근1년차 수익률은 10개월간의 누적수익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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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 웰스플랜 65 주식투자신탁 제1호 

기간 

최근1년차 

(‘07.11.11～

‘08.09.10) 

최근 2 년차

(‘06.11.11～

‘07.11.10) 

최근 3 년차

(‘05.11.11～

‘06.11.10) 

최근 4 년차 

(‘04.11.11～ 

‘05.11.10) 

최근 5 년차

(‘03.11.11～

‘04.11.10) 

투자신탁 -25.25% 38.22% 11.38% 29.96% 5.78% 

비교지수 -17.82% 30.64% 10.73% 30.45% 7.48% 

※ 비교지수 : KOSPI * 0.7 + CD * 0.3 

※ 최근1년차 수익률은 10개월간의 누적수익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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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 웰스플랜 50 혼합투자신탁 제1호 

기간 

최근1년차 

(‘07.11.11～

‘08.09.10) 

최근 2 년차

(‘06.11.11～

‘07.11.10) 

최근 3 년차

(‘05.11.11～

‘06.11.10) 

최근 4 년차 

(‘04.11.11～ 

‘05.11.10) 

최근 5 년차

(‘03.11.11～

‘04.11.10) 

투자신탁 -15.83% 24.80% 8.73% 20.14% 5.34% 

비교지수 -10.21% 21.07% 8.56% 20.28% 6.60% 

※ 비교지수 : KOSPI * 0.45 + CD * 0.55 

※ 최근1년차 수익률은 10개월간의 누적수익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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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 웰스플랜 35 혼합투자신탁 제1호 

기간 

최근1년차 

(‘07.11.11～

‘08.09.10) 

최근 2 년차

(‘06.11.11～

‘07.11.10) 

최근 3 년차

(‘05.11.11～

‘06.11.10) 

최근 4 년차 

(‘04.11.11～ 

‘05.11.10) 

최근 5 년차

(‘03.11.11～

‘04.11.10) 

투자신탁 -9.99% 17.92% 7.29% 14.33% 5.37% 

비교지수 -5.46% 15.52% 7.18% 14.46% 5.90% 

※ 비교지수 : KOSPI * 0.30 + CD * 0.70 

※ 최근1년차 수익률은 10개월간의 누적수익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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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성 웰스플랜 20 혼합투자신탁 제1호 

기간 

최근1년차 

(‘07.11.11～

‘08.09.10) 

최근 2 년차

(‘06.11.11～

‘07.11.10) 

최근 3 년차

(‘05.11.11～

‘06.11.10) 

최근 4 년차 

(‘04.11.11～ 

‘05.11.10) 

최근 5 년차

(‘03.11.11～

‘04.11.10) 

투자신탁 -4.33% 11.54% 5.70% 8.77% 4.49% 

비교지수 -0.56% 10.11% 5.73% 8.56% 5.56% 

※ 비교지수 : KOSPI * 0.15 + CD * 0.85 

※ 최근1년차 수익률은 10개월간의 누적수익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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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성 웰스플랜 채권투자신탁 제1호 

기간 

최근1년차 

(‘07.06.21～

‘08.06.20) 

최근 2 년차

(‘06.06.21～

‘07.06.20) 

최근 3 년차

(‘05.06.21～

‘06.06.20) 

최근 4 년차 

(‘04.06.21～ 

‘05.06.20) 

최근 5 년차

투자신탁 4.35% 3.78% 2.85% 3.68% - 

비교지수 4.88% 4.49% 3.67% 4.45% - 

※ 비교지수 : KOBI12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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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수료ㆍ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공통)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2. 투자신탁에 부과되

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81%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89% 

삼성 

웰스플랜 

80주식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4% 

매 3개월 

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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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회사 -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2% 
사유발생시 

지급 

 

총 보수ㆍ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2.76%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66%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54%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 

매 3개월 

후급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2% 
사유발생시 

지급 

삼성 

웰스플랜 

65주식 

총 보수ㆍ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2.26%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57%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33%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 

매 3개월 

후급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15% 
사유발생시 

지급 

삼성 

웰스플랜 

50혼합 

총 보수ㆍ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955%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48%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12%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 

매 3개월 

후급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2% 
사유발생시 

지급 

삼성 

웰스플랜 

35혼합 

총 보수ㆍ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66%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9%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91%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 

매 3개월 

후급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1% 
사유발생시 

지급 

삼성 

웰스플랜 

20혼합 

총 보수ㆍ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35%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21%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49%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 

매 3개월 

후급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2% 
사유발생시 

지급 

삼성 

웰스플랜 

채권 

총 보수ㆍ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0.75%  

註) 1. 기타 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

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투자신탁별)의 기타비용 비율



삼성 웰스플랜 투자신탁 

 

삼성투자신탁운용㈜ 15

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음  

2.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삼성 웰스플랜 
80주식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276,000 870,090 1,525,074 3,471,498

삼성 웰스플랜 
65주식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226,000 712,465 1,248,793 2,842,604

삼성 웰스플랜 

50혼합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95,500 616,314 1,080,261 2,458,978

삼성 웰스플랜 

35혼합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66,000 523,315 917,255 2,087,930

삼성 웰스플랜 

20혼합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34,100 422,750 740,987 1,686,695

삼성 웰스플랜 

채권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75,000 236,437.5 414,422 943,342

註)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

상되는 보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보수ㆍ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이익금의 재투자 여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등의 사유

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

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ㆍ평가차익은 과세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율> 

(1) 개인투자자의 경우 : 소득의 15.4%(주민세 포함) 

(2) 일반 법인의 경우 : 14% (비과세 법인의 경우 없음)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세

제우대 

[웰스플랜80주식, 

웰스플랜65주식 

에만해당] 

이 투자신탁(웰스플랜80주식, 웰스플랜65주식에만 해당)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

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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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

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

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

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

까지의 기간 중 3 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

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 년 이상 적립기

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

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 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 만원, 연간 1,200 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 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 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 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 가 2009. 7.1 에 3 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 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 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 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

제 받음  

 

※ 저축계약기간 및 투자자금 등의 유지 요건 : 저축계약기간이 3 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로부터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세제혜택을 받는 저축의 원금이나 

이익금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합니다.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 년 10 월 20 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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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익증권의 매입ㆍ환매 및 이익의 분배 

 

1. 매입 

 

□ 매입가격 및 매입

방법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최초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합니다. 

투자신탁명 최초 설정일 

웰스플랜 80주식 

웰스플랜 65주식 

웰스플랜 50혼합 

 15시[오후3시] 이전 납입: 자금 납입일 익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그 같은 날 수익증권 교부 

 15시[오후3시] 경과 후 납입: 자금 납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그 같은 날 수

익증권 교부 

웰스플랜 35혼합 

웰스플랜 20혼합 

웰스플랜 채권 

 17시[오후5시] 이전 납입: 자금 납입일 익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그 같은 날 수익증권 교부 

 17시[오후5시] 경과 후 납입: 자금 납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그 같은 날 수

익증권 교부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매 

 

□ 환매가격 및 환매

방법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신탁명 최초 설정일 

웰스플랜 80 주식 

웰스플랜 65 주식 

웰스플랜 50 혼합 

 15시[오후3시] 이전 환매청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4영업일에 환

매대금 지급 

 15시[오후3시] 경과 후 환매청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

에 환매대금 지급 

웰스플랜 35 혼합 

웰스플랜 20 혼합 

 17시[오후5시] 이전 환매청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4영업일에 환

매대금 지급 

 17시[오후5시] 경과 후 환매청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

에 환매대금 지급 

웰스플랜 채권 

 17시[오후5시] 이전 환매청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3영업일에 환

매대금 지급 

 17시[오후5시] 경과 후 환매청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



삼성 웰스플랜 투자신탁 

 

삼성투자신탁운용㈜ 18

에 환매대금 지급 

 
  

□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

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금액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

입합니다.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입니다. 

 

환매금액 : 공고 기준가격에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

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의 전환> ① 수익자는 아래의 투자신탁중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

에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1. 삼성웰스플랜 80 주식투자신탁 

2. 삼성웰스플랜 65 주식투자신탁  

3. 삼성웰스플랜 50 혼합투자신탁  

4. 삼성웰스플랜 35 혼합투자신탁  

5. 삼성웰스플랜 20 혼합투자신탁  

6. 삼성웰스플랜채권투자신탁  

7. 삼성웰스플랜 30 혼합투자신탁(웰스플랜 30 혼합 투자신탁은 1~5 의 주식 

및 혼합투자신탁과 펀드매니저가 다릅니다. 따라서 운용방식 및 운용전

략에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수익자가 웰스플랜엄브렐러에 속하는 ① 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이 투자

신탁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할 당시(이하 이조에서 “가입당시”라 한다)에 투자

신탁의전환 방법을 지정한 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수익자가 그 지정한 방법에 따

라 투자신탁의전환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거래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별첨의 "수익증권거래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수 있

으며,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

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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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주식부문 

 

1) 철저한 Fundamental Research에 바탕을 둔 투자 

   - 깊이 있는 Research에 근거한 Bottom-up투자 및 Value 투자를 중요시 

합니다. 

   - 소수우량주의 비중이 크고, cyclical한 국내시장 특성상 Top-down으로 

투자합니다. 

- 성장주에 투자 병행이 가능합니다. 

 

Top-down / Market Timing

Value

Bottom-up

Growth 운용전략

 

2)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차별화된 Research 및 Risk 관리 

 - 보유한 주요종목에 대한 5년간의 실적추정과 DCF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합니다. 

 - 표준화된 실적추정모델과 가치평가 모델로서 기업분석 시행합니다. 

 - 업종별/종목별 투자한도 관리 및 종목군 별 분산투자등 기업내재가치 변동 

위험 관리합니다. 

 

Business Model

Value Driver

핵심역량

경영진의 Quality

장기 Vision

SWOT

주주가치 창출여부

(ROE>COE, ROIC>WACC)

Business Model

Value Driver

핵심역량

경영진의 Quality

장기 Vision

SWOT

주주가치 창출여부

(ROE>COE, ROIC>WACC)

투자 Point

향후 5년간 실적 세부추정

P/E, P/B, EV/EBITDA Valuation

DCF(현금흐름 할인 모형)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

향후 5년간 실적 세부추정

P/E, P/B, EV/EBITDA Valuation

DCF(현금흐름 할인 모형)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

가치 평가

Business Model

Value Driver

핵심역량

경영진의 Quality

장기 Vision

SWOT

주주가치 창출여부

(ROE>COE, ROIC>WACC)

Business Model

Value Driver

핵심역량

경영진의 Quality

장기 Vision

SWOT

주주가치 창출여부

(ROE>COE, ROIC>WACC)

투자 Point투자 Point

향후 5년간 실적 세부추정

P/E, P/B, EV/EBITDA Valuation

DCF(현금흐름 할인 모형)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

향후 5년간 실적 세부추정

P/E, P/B, EV/EBITDA Valuation

DCF(현금흐름 할인 모형)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

가치 평가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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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부문 

 

(1) SPSS(Samsung  Portfolio  Simulation  System)을 활용하여 모델 포트폴리

오를 결정합니다. 

금리전망에 따라 당사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 위험대비 수익률 분석

을 통해 최적 포트폴리오로 조정합니다. (보유시 반영수익률 vs. 채권매매

손익의 Trade-off를 적절히 Simulation 평가)      

       

(2) Active 운용을 통하여 초과수익률을 달성합니다.        

   금리선물 T/S 거래, 금리스왑거래 및 현선물 차익거래를 이용하여 수익률

을 제고합니다.  

  

(3) Rolling Effect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Portfolio를 구성합니다.  

 보유기간 경과에 따른 Rolling Effect가 가장 큰 잔존만기 1.2년 ~ 1.7년 채

권을 위주로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Simulation 결과 반영) 

 

※ 상기 운용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

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

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

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

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

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

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

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

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

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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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대상 

 

(1) 삼성 웰스플랜 80 주식투자신탁 제1호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80% 이상

ㅇ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

증권  

ㅇ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

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ㅇ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이어야

함. 

② 채권 20% 이하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것에 한함) 

③ 어음 40% 이하
ㅇ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A3- 이상인 것에 한함), 

CD 등 

④
자산유동화 

증권 
20% 이하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ㅇ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 

⑤ 금리스왑 
ㅇ 금리스왑거래로서, 거래시점에서 교환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보유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5% 이하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

사 주식 

ㅇ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⑥ 수익증권등 

30% 이하 ㅇ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⑦

주식및채권

관련장내파

생상품 

15% 이하

(위탁증거

금 합계액

기준) 

ㅇ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

지수옵션, 개별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

지수옵션, CD선물, 통안증권선물, 국채선물 및 국

채선물옵션 

투자증권의  

대여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채

권 매도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50% 이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ㅇ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②, ③, ④, ⑤위반

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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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 웰스플랜 65 주식투자신탁 제1호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65% 이상

ㅇ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

증권  

ㅇ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

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ㅇ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이어야

함. 

② 채권 35% 이하
ㅇ 국채, 지방채, 특수채  

ㅇ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것에 한함) 

③ 어음 40% 이하
ㅇ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A3- 이상인 것에 한함), 

CD 등 

④
자산유동화 

증권 
35% 이하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ㅇ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 

⑤ 금리스왑 
ㅇ 금리스왑거래로서, 거래시점에서 교환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보유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5% 이하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

사 주식 

ㅇ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⑥ 수익증권등 

30% 이하 ㅇ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⑦

주식및채권

관련장내파

생상품 

15% 이하

(위탁증거금

합계액 

기준) 

ㅇ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

지수옵션, 개별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

지수옵션, CD선물, 통안증권선물, 국채선물 및 국

채선물옵션  

투자증권의 

대여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채

권 매도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50% 이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ㅇ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②, ③, ④, ⑤위반

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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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 웰스플랜 50 혼합투자신탁 제1호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50% 이하

ㅇ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

증권 

ㅇ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

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② 채권 50% 이하
ㅇ 국채, 지방채, 특수채 

ㅇ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것에 한함) 

③ 어음 40% 이하
ㅇ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A3- 이상인 것에 한함),

CD 등 

④
자산유동화 

증권 
50% 이하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ㅇ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 

⑤ 금리스왑 
ㅇ 금리스왑거래로서, 거래시점에서 교환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보유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5% 이하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

사 주식 

ㅇ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⑥ 수익증권등 

30% 이하 ㅇ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⑦

주식및채권

관련장내파

생상품 

15% 이하

(위탁증거

금 합계액

기준) 

ㅇ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

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

지수옵션, CD선물, 통안증권선물, 국채선물 및 국

채선물옵션 

투자증권의  

대여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채

권 매도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50% 이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ㅇ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

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②, ③, ④, ⑤위반

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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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 웰스플랜 35 혼합투자신탁 제1호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35% 이하

ㅇ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

증권 

ㅇ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

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② 채권 65% 이하
ㅇ 국채, 지방채, 특수채 

ㅇ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것에 한함) 

③ 어음 40% 이하
ㅇ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A3- 이상인 것에 한함), 

CD 등 

④
자산유동화 

증권 
65% 이하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

라 발행되는 사채 

ㅇ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 

⑤ 금리스왑 
ㅇ 금리스왑거래로서, 거래시점에서 교환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보유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5% 이하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

사 주식 

ㅇ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⑥ 수익증권등 

30% 이하 ㅇ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⑦

주식및채권

관련장내파

생상품 

15% 이하

(위탁증거

금 합계액

기준) 

ㅇ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

수옵션, 개별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

옵션, CD선물, 통안증권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

물옵션 

투자증권의  

대여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채

권 매도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50% 이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ㅇ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

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②, ③, ④, ⑤위반

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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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성 웰스플랜 20 혼합투자신탁 제1호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20% 이하

ㅇ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

증권 

ㅇ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

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② 채권 80% 이하
ㅇ 국채, 지방채, 특수채 

ㅇ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것에 한함) 

③ 어음 40% 이하
ㅇ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인 것에 한함), 

CD 등 

④
자산유동화 

증권 
80% 이하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ㅇ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 

⑤ 금리스왑 
ㅇ 금리스왑거래로서, 거래시점에서 교환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보유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5% 이하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

사 주식 

ㅇ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⑥ 수익증권등 

30% 이하 ㅇ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⑦

주식및채권

관련장내파

생상품 

15% 이하

(위탁증거금

합계액 

 기준) 

ㅇ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

수옵션, 개별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

수옵션, CD선물, 통안증권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

선물옵션 

투자증권의  

대여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채

권 매도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50% 이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ㅇ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

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②, ③, ④, ⑤위반

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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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성 웰스플랜 채권투자신탁 제1호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채권 60% 이상
ㅇ 국채, 지방채, 특수채 

ㅇ 사채권(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것에 한함)

② 어음 40% 이하
ㅇ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A3- 이상인 것에 한함), 

CD 등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ㅇ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금리스왑 
ㅇ 금리스왑거래로서, 거래시점에서 교환이자의 산출근거가 되

는 보유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⑤ 수익증권등 5% 이하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및 투자

회사 주식 

ㅇ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⑥
채권관련장내

파생상품 

15% 이하

(위탁증거

금합계액 

기준) 

ㅇ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CD

선물, 통안증권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투자증권의 대여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ㅇ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50% 이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ㅇ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②, ③, ④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 대비 위탁증거금의 합

계액의 비율임 

 

4. 투자제한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통합)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  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

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

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 최초설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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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

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로부터 1개

월간 

증권투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ㅇ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

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또는 채

무증서,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

모채권에 한정)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

증권 

ㅇ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

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동일회사발행 

투자증권기초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

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

월간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

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

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

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

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Ⅱ. 자산의 평가 

 

1. 자산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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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산 평가방법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표하

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

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

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

의 최종시가 

장외파생상품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

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의 거래 

장내파생상품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

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

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

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

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

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

서 인터넷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투자신탁과의 전환을 통하여 다양하게 수익증권 거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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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거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수익

증권거래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

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환매 (1)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마.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3)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가.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상환금등의 지급시기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

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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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회  사  연  혁  

일자 연혁 

1998. 9 

1999.12 

2000.03 

03 

2001.01   

 04 

 11 

2002.10 

2003.10 

2004.12 

2005.04 

11 

2008.03 

삼성생명투신운용설립 (납입자본금 300억원) 

舊 삼성투신운용 흡수 합병(납입자본금 632억)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932억)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에서 삼성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업계 수탁고 1위 달성 

수탁고 20조 달성 

연기금 투자풀 주간 운용사 선정 

국내 최초 상장지수투자신탁 KODEX200 증권거래소 상장 

관리자산 50조원 

관리자산 60조원 

ABF 펀드 설정(아시아채권펀드의 한국내 운용사로 선정)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관리자산 74조원 

  

2. 주요업무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를 수행합니다. 

②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의 책임이 자산운용회사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8.3.31 '07.3.31 항    목 ’07.4-’08.3 ’06.4-’07.3

현금및예치

금 

기타자산 

자산총계 

예수부채 

기타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총계 

164,275

59,991

224,266

45,136

12,928

58,064

93,413

72,431

358

166,202

123,364

56,200

179,564

15,999

9,957

25,956

93,180

60,428

-

153,608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102,200 

60,610 

41,590 

882 

81 

42,391 

 

30,610 

75,382 

40,142 

35,240 

1,786 

16 

37,010 

- 

2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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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용자산규모 

 

(2008년 06월 30일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 계 

수탁고 81,793 25,724 36,406 59,566 22,458 100 5,713 - 231,760

※ 연기금 및 자문 제외 

주식형

혼합형채권형

MMF

재간접특별자산
파생상품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운용전문인력(펀드

매니저)에 관한 사

항 

 (2008.07.31 기준) 

운용현황 

성 명 
나이 

(년생) 
직 위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김상철 1968 팀장 
12 개 

(자문등포함) 
5,943 억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05.01~02.04 삼성

생명 주식운용 

LT주식

2팀에서

운용 

정  준 1973 선임 56 개 14,333 억

- 99.02 한양대 경제

학 석사 

- 98.08 ~ 03.10 현

대투신증권 채권운

용 

- 03.10 ~ 05.12 국

민은행 채권운용 

채권2팀

에서 운

용 

*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 2008년 07월01일자로 허윤호 운용역에서 정준 운용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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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 주소 및 연락처 연       혁 

삼성증권㈜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

로타워빌딩 

(☏ : 1588-2323) 

www.samsungfn.com 참조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 : 1566-2566) 
www.ibk.co.kr 참조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 : 1588-1111) 
www.hanabank.com 참조 

㈜대구은행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번지 (☏ : 1588-5050) 
www.daegubank.co.kr 참조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석전동 246-1  

(☏ : 1588-8585) 
www.knbank.co.kr 참조 

외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 : 1588-3500) 
www.keb.co.kr 참조 

삼성화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타워 

(☏ : 1588-5114) 

www.samsungfire.com 참조

브릿지증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 

(☏ : 1566-0900) 

www.bridgefn.com 참조 

대신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 1588-4488) 
www.daishin.co.kr 참조 

 
  

2. 주요업무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수익증권 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각종 장부ㆍ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

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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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

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

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①판매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

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

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

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

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

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

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

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수탁회사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 397-5114) 

회사연혁 

1961.  8. 

 

1978.  2. 

1984.  6. 

1999.  7. 

 

2000.  1. 

2000.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구 농협과 농업은행이

통합된 새농협조합 발족 

농협저축 1조원 돌파 

은행 신용카드업무 취급 개시 

농업협동조합법 공포 (농협, 수협, 인삼협 

통합) 

국내은행 최초 ISO 인증 획득 

통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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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

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

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

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Ⅳ.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Ⅴ.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 채권평가회사명 

및 주소 등 

 

 

 

 

회 사 명 KIS 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35-4 한국화재

보험협회 건물 4 층 

(Tel : 3215-1491)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 층 

 

(Tel : 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5 번지 한섬빌

딩 6 층  

(Tel : 398-3900) 

회사연혁 2000.06.20 설립 2000.05.29 설립 2000.06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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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혁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일  자 연  혁 

2000. 06. 20 

2000. 06. 30   

2001. 01. 01 

2002. 07. 02 

 설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한경-KIS 채권지수 발표 

증권업협회-KIS-한경 기업어음지수 개발 

일  자 연  혁 

2000. 05. 29 

2000. 07. 01 

2002. 05. 

설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벤처기업 선정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일  자 연  혁 

2000. 06 

2000. 06 

2001. 10 

설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나이스채권지수(NICE Bond Index)발표 

  

2. 주요 업무내용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Ⅵ.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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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

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

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

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

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

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

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3.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청구권에 관한  

사항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

음과 같습니다.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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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

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

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

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

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

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

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

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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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

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준가격계산서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

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

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

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

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

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수탁회사의 변경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6)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운용회사(www.samsungfund.com)ㆍ판매회사ㆍ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ㆍ판매회사의 본ㆍ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

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

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공

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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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운용회사

(www.samsungfund.com)ㆍ판매회사ㆍ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의 인

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ㆍ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

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

정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

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삼성증권 www.samsungfn.com 경남은행 www.knbank.co.kr 

중소기업은행 www.ibk.co.kr 외환은행 www.keb.co.kr 

하나은행 www.hanabank.com 삼성화재 www.samsungfire.com

대구은행 www.daegubank.co.kr 브릿지증권 www.bridgefn.com 

대신증권 www.daishin.co.kr    
  

□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

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

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

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

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

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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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삼성 웰스플랜 수익증권거래방법 안내 

 

 

□ 삼성웰스플랜투자신탁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다음의 방법 중 택일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투자신탁 : 삼성 웰스플랜 80 주식투자신탁 

                     삼성 웰스플랜 65 주식투자신탁 

                     삼성 웰스플랜 50 혼합투자신탁 

                     삼성 웰스플랜 35 혼합투자신탁 

                     삼성 웰스플랜 20 혼합투자신탁 

                     삼성 웰스플랜 채권투자신탁 

삼성 웰스플랜 30 혼합투자신탁  

(☞ 웰스플랜 30 혼합 투자신탁은 나머지 5 개의 주식 및 혼합투자신탁과 펀드 

매니저가 다릅니다. 따라서 운용방식 및 운용전략에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방법 구분 : 기본형, 세대형, 선택형으로 구분 

 

□ 거래방법 예시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형 
- 삼성웰스플랜80 → 65 → 50 → 35 → 20 

  으로 매년 전환 
5년형 

세대형 

- 30대형 : 80(3년) → 65(3년) → 50(2년) → 35(2년) 

- 40대형 : 65(3년) → 50(3년) → 35(2년) → 20(2년) 

- 50대형 : 50(3년) → 35(3년) → 20(2년) → 채권(2년) 

(  )안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연단위로 자동대체되며 10년

경과 후에는 마지막 펀드에

서 계속 운용됨 

선택형 
- 투자기간, 투자펀드, 투자순서에 상관없이 투자자가 

  자유롭게 선택 

투자기간이 기존 5년에서 별

도의 제한없이 가능 

 

 

□ 투자자 우대에 관한 사항 

 

   -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후 환매수수료 면제 

   - 투자자가 지정한 투자신탁 종목으로 자동대체시 환매수수료 면제 

   - 자동대체된 투자신탁의 중도환매시 환매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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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신탁 명칭 :                                     

 

 

□ 전환(적립)방법 

□ 기본형(5년형) □ 30대형  □ 40대형  □ 50대형 

□ 선택형 : 대상펀드와 적립기간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대상펀드 적립기간(연) 순서 대상펀드 적립기간(연)

1 웰스플랜 (     )  4 웰스플랜 (     )  

2 웰스플랜 (     )  5 웰스플랜 (     )  

3 웰스플랜 (     )  6 웰스플랜 (     )  

※ 전환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판매회사에 따라 투자신탁 전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판  매  일 :                      

 

□ 투자자 확인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그 주요내용을)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성 웰스플랜 투자신탁 

 

삼성투자신탁운용㈜ 42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최초매수시 상담 및 고객확인란 

계좌번호 
 

매수금액 금                   원정 (₩                 ) 

펀 드 명 
  

상품구분 □일반   □세금우대 □비과세 □생계형  □기타(               )  재투자 
여  부 

□찬성 □반대

저축형태 □임의식 □거치식   □적립식 □자유적립식 저 축
기 간

(     )개월 저 축 
금 액 

      ₩ 

펀드유형 □MMF  □채권형  □주식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매 수
결 제 □당일 □익일 환 매 

결 제 

□당일 □3일

□4일 
기타(      일)

전환방법 

□ 기본형(5년형) □ 30대형  □ 40대형  □ 50대형 

□ 선택형 : 대상펀드와 적립기간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대상펀드 적립기간(연) 순서 대상펀드 적립기간(연)

1 웰스플랜 (     )  4 웰스플랜 (     )  

2 웰스플랜 (     )  5 웰스플랜 (     )  

3 웰스플랜 (     )  6 웰스플랜 (     )   

투자설명서 통보처 
(유선신시 작성) 

  □교부      □e-Mail  
  □우편자택  □우편직장   

처 리
시 각

 고  객 
연락처 

 

 

□ 투자신탁 명칭 :                                                

 

□ 판  매  일 :                      

 

   □ 투자자 확인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그 주요내용을)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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